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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2] 채용 취소 규정
※ 경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5조(채용결정의 취소)
제15조(채용결정의 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

다.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. 

     1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

     2.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

     3.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

     4.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


